
전자문서 이용가능                                               PCT 용도

[별지 제51호의2서식] 

국제예비심사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둘 이상의 관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해야 한다. 출원인은 

아래에 해당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두 문자  코드를 적을  수  있다.

IPEA/ _______________________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허협력조약 제31조에 따라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되기를 청구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표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접수일

제1기재란 국제출원의 표시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일/ 월/ 년) 우선일 (최선일) (일/ 월/ 년)

발명의 명칭

제2기재란 출원인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원인코드

 이메일 사용동의: 본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본 
국제출원과 관련한 통지서의 선람용 사본을 송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당해 기관이 본란 기재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를 송부할 것에 동
의한다. (제2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이메일 주소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서식 PCT/IPEA/401 (첫 번째 용지) (2008년 7월)                                                                             기재요령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장



                                    용지 번호 ............
국제출원번호

제2기재란의 계속 용지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용지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서식 PCT/IPEA/401 (계속 용지) (2008년 7월)                                                                           기재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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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수수료 계산 용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부속문서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국제출원번호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일부인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

출원인

 
소정의 수수료 계산

 1.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  

 2. 취급료  ...................................................

 3. 소정의 수수료 P와 H에 기입된 금액을 더하여 

총 금액을 기입한다. .....................................

P

H

총금액

납부방법 등 

 1.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5 및「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납부서 제출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상기 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우편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식 PCT/RO/401 부속문서 (2008년 7월)                                                                            기재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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